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35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3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3. 22.(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성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330번길 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5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